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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규정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 외 영상정보처리기
기(CCTV, 웹카메라) 설치ㆍ운영 금지(1항) 

 공중이용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CCTV 등 설치ㆍ운영 금지
(2항) 

 CCTV 등 설치ㆍ운영 시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안내판 설
치 등 의무화(3,4항) 

 CCTV 등의 임의 조작, 다른 곳 비추는 것, 녹음기능 사용 금지(5항) 
 CCTV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가능(6,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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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뮤직비디오가 CCTV를 통해 촬영되었다면 

어린이 놀이터, 한강 고수부지 공원, 강남대로, 버스 내부, 

지하철 객차 내부와 플랫폼    OK 
 

사설 마굿간 , 지하주차장  No Problem 
 

엘리베이터 홀, 실내 체육관  
    – 일반에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사우나탕, 목욕탕, 화장실 –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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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의 벌칙 및 과태료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자(제25조 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2항 7호) 

화장실, 목욕실 등에 설치·운영한 자(제25조 2항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1항 3호) 

안내판 설치 등 조치의무 위반(제25조 4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3항 3호) 
 

부정한 목적으로 임의로 기기조작,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제25조 5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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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색 

CCTV와 웹카메라가 규율 대상  

공공기관에서 다루던 CCTV를 민간부문까지 규제 

내부 촬영 시 택시와 버스 블랙박스까지도 적용대상 

 → 그 결과 서울시민들은  24시간  모니터링(surveillance)  

     대상이 되고 있음 
 

CCTV 설치·운영을 위탁한 통합관제소를 연결한다면?  

    가공할 빅 브라더  출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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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개인영상정보보호 실태 

범죄 수사, 신속한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 
개인영상정보 침해 가능성 
최근 들어 피해 사례 속출 

 
문제점은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 

효율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 

 
시행초기 단계라서 감독당국은 아직 소극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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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의 구축 

CCTV 설치·운영을 계통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규

범체계의 구축이 시급 

 
현재 [특허]기술 솔루션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 

    - 위반 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 감독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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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 행위의 패턴 

 과거의 영상을 다시 보려고 시도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변경/삭제하려고 시도한 

경우 
 불법복제를 시도한 경우 
 원격으로 파일을 전송하려고 시도한 경우 
 전송되도록 설정된 영상보다도 현저히 많은 수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영상기록장치에 네트워크로 접속한 IP가 인증된 IP대역이 아닌 경우 
 근무시간 외에 영상기록장치에 접속하는 경우 
 인가 단말기가 아닌  타 장비의 접근과 영상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경

우 
 상시 접속하는 IP가 아닌 다른 IP로 접속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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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공공/민간분야의 다양한 영상관리 시스템에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
를 이용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패턴을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도록 지원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행안부 2012.3)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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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고부가가치 활용 

 뉴욕시경(NYPD)과 Microsoft의 CCTV 등의 영상정보를 이용한 첨단 
수사시스템 DAS 공개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CCTV 영상정보를 법
의 테두리 안에서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방범체계 구축 

 초등학교내 괴한 침입, 정부청사 비인가자 출입 투신사고 등 방지 
 

감시대상 영역을 제외한 불필요한 감시는 엄격히 제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마스킹 처리하고 나머지 

영상정보를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유용하게 활용 
 문화재 보호를 위한 CCTV를 통하여 자연의 신비  4계절 촬영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강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1400여대의 

CCTV를 통해 매일 만들어지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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